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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2360  손해배상(저)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2.부터 2025.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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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만화영화 제작업, 완구(캐릭터 인형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C’, ‘D’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 매장(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을 운

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E’ 제작 및 방영

    원고가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E’(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은 2020. 3.

경부터 2021. 4.경까지 F에서 방영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

는 캐릭터의 이미지로 아래와 같은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

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등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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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 이용 행위

    피고는 2021. 11. 28.경부터 2024. 8. 1.경까지 피고 매장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

의 복제 이미지를 포함한 의류 등(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이라 한다)

을 전시․공중송신․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미술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이미지가 포

함된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전시․공중송신․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

권법 제125조 제4항).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

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

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

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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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

조의2 제3항, 제4항).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침해된 원고의 저작물은 8개인 점, ② 피고의 저

작권 침해기간은 2021. 11. 28.경부터 2024. 8. 1.경까지로 2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지

속된 점, ③ 피고는 위 ②항 기재 기간 중 2개의 상호로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다른 소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그에 따

라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의 유포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서울 중구 O시장에 위치한 매장 뿐만 아니라 ’P‘이라는 온라인쇼핑몰과 독립몰, 카카오

스토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각 캐릭터 당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큰 점, ⑤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 상품을 매수한 주요 소매업

자 또는 그 상호에 해당하는 ’Q‘, ’R‘, ’S‘, ’T‘, ’U‘가 2022. 11.경부터 2024. 6.경까지 피

고에게 입금한 금액 합계가 50,571,500원에 이르고, 그중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행

위태양 및 이 사건에 드러난 주관적 인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8,000,000원

(= 1,000,000원 × 이 사건 각 저작물 8개)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3. 12.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25.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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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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